
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!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

계약체결 후
30일 이내 신고

(신규, 갱신, 해제)

임대차 신고

임대차

계약서

신고 시행일

2021년 6월 1일(화) 

신고 의무인

임대차계약당사자 : 임대인·임차인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 

신고 대상

➊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

➋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

   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
➌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
신고 서류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
신고 방법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://rtms.molit.go.kr) 온라인신고 또는 

주택 소재 신고관청(읍·면·동·출장소) 방문신고

신고시 혜택

➊ 확정일자 신고 의제 ⇒ 익일 대항력 발생

➋ 의제되는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(600원)

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?

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! 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://rtms.molit.go.kr)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(읍면동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-2949


